
성폭력이란?
권력과 지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행위

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
성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면 성폭력이 아니다? 

말로써만 이루어지는 성희롱도 엄연히 성폭력의 한 유형이다. 

침묵은 사실상의 동의 아닌가? 

내가 침묵하는 순간이 언제나 동의를 뜻했었는지 돌이켜보자. 

원치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침묵할 때도 있다. 

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? 

은행이 거기에 있었기에 은행강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? 

성폭력은 오롯이 가해자의 책임이다. 

일상 속 실천으로 
성평등한 조직‧ 사회 만들기! 

나도 모르게 가해행동을 하거나 
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요
● � SNS, 메신저 등에서 성적 비하발언 또는 음란한 동영상 유포 행위 등

● �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꼬치꼬치 캐묻는 행위

● � 원치 않는데도 가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

● � 피해사실 등을 함부로 유포, 발설하는 행위

● � “꽃뱀”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

성폭력 피해 대처 방법
● �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도움 요청

● � �멍이나 상처의 사진, 가해자와의 대화내용 

   캡쳐 등 증거확보

● � �사건 당시의 상태 그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

   병원에서 진단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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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 존중 사회
서울특별시체육회가 함께 합니다

메신저 단체톡 방에서

성적 수치심, 혐오감을 

일으키는 행위 NO!  

그룹채팅 3

오늘 ○○○ 
극혐. 노답임

거울 안보나 ㅋ

으휴 ○○ 정말

혐오스러워 ㅋㅋ

ㅋㅋㅋㅋㅋ 미친

스포츠 분야 성폭력·성희롱 사례
● � �쉬는 시간, 또는 숙소 등에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, 성적 농담을 하는 

행위

● � �이른바 ‘꼬시려는’ 듯한 태도로 휘파람을 불거나 몸을 훑어보는 행위

● � �성이나 성적 정체성에 기한 모욕·괴롭힘, 성적 뉘앙스를 담은 별명 부르기 등

의 행위

● � �성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질문하거나 특정인의 성적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

유포하는 행위

● � �성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, 이메일, 편지, 전화 등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

● � �성적인 광고물이나 사진 등을 훈련장, 라커룸, 휴게실, 공동숙소 등에 게시하

는 행위

● � �성기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타인 면전에서 노출하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

● � �훈련이나 친밀함을 이유로 입맞춤, 무릎에 앉히기, 뒤에서 껴안기, 몸의 밀착, 

귓속말, 애무나 마사지 등을 요구 또는 강요하거나 신체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

구하는 행위

● � �지도자가 선수에게 또는 선배가 후배에게 사적 만남이나 데이트를 일방적으로 

강요하는 행위

국가인권위원회
성희롱 진정접수·

사건조사

해바라기센터
상담·의료·법률·

수사 지원
(365일/24시간)

성폭력상담소
여성긴급전화1366

상담·법률·
수사지원

서울특별시체육회 
케이스포츠심리
상담센터 연계 
인권·심리상담

경찰 112
사건수사

성폭력·성희롱
· 피해자 신고접수
· 대면 및 전화상담
· 지원기관 연계 

성폭력·성희롱 상담신고

원치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

강요하는 모든 행위는 

폭력입니다!




